
1.  솎 )◎

·  대구광역시달측구의흔 외원은 정쓸둥빈등비

 용지급에쓴한조곤 ,,◎」

 제출년월일 : 1595. 7. -

 제  출  자 : 은영위원킁

1. 제안이유

0  지방자치법 (94 개정 3. 16 벌를

4741 .1  제 호 괵  지당파근떱 c시힝글

(95. 개정 7. 1  대통령령 1470?제

)  호 됨에  파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늰

 회  의원의  의정활동비꾜 회의수◎

 딪 rE  여비 급 ai  관련조 를 관현덥곤히

 맞춰 o) 새로 . 정하고  기존끈 =:늘

 및  여비코례는  폐끼 ·yi ◎으르 끄츠

 운영과  의원의  의정쏟둥 관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c  지방자치법 32 (  제 조 의끈일 의정활둥

의안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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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등

f  동법시행령 15 (  제 조 의정활동비 회

 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3. 주요골자

3  외왓치  비응지급종류를
i ㅂ  회의수당 여비등으로

 제 2 )조

의정활동

(정함 안

I  의겅활동비  지급◎은  월 350, 000원

 하고  공무원보수지급일에 xl (급 안

j#11  조 1

( 38  볐 르 -  료율 1 ) 론 ◎ 9

C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

 로 1  일 50,000  원  하고  회왹 종료밀

 에 (  지급 안 4 )제 조

0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

 를 (  적응지급 안 6  제 조 · 7 )게 조

·3  종래의  비용지급  규정안  일비  및 여

 비  지급  조렌는  폐지 (  부칙 2 j제 항

4.  제정조례안 : 별첨

j  별표 IJ

꺼ㄱ 지기끼준표f·내

(  단위 : )원

1ㅂ

: :ㅂ  고 'S

?.  ◎동차  운임  및  항긍요금의  정앨◎  교통부  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 하되 찰

oi 인  간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끼급한다

j.  철도운임  요금표  쿵 1  등급은  새마을호 , 특실 2  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을 ,말하며

 ◎해◎도  뚠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끄  열차 ri 최고등급 해

 당하는  철토요금을 . 지급한다

3. of  수로 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1  제 호 f: 해당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  등  운임을 ,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

 요금을  기준으로 . 한다

(  제 7  조제 1 .1항관련

현지 식비숙박비자동차철도 선반 항공
교통비구분

(1 j일당운임 (1 )야당운임 운임운임 (1 )일당

의장
정액 It 0006, 509 20, 7002  등정 액 정액1등급

부의장

10,500정액정액 6, 500 16,2002  등정 액의원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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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국외  여비지급기준표(r17fr1◎관련

('  단위 : 1미불화

 비◎

 ◎  펀◎니니

: .!., ;711 ;43

그근그더브드◎드◎드티지『기 실  비액

ff : ÷,÷

1 H 곤그닌0 드H  닌0 드.ftㅁ1 린키』
: ㅂ 3:'

..  국◎  및  도 '·1  별  등급구분은  다츰쏙 .같딜

 가  가등급 : , 뉴욕 , 런던 , 파리 , 스톡홀름 , 동경 . 홍콜 .모스크바

 나 낙등급

i 1 ·  아세아주  대양주 ' , 일본 4파루아뉴기 아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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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i: T' ·T~. 곤 ☞ :'j , 긷던 fi , 포느덴젤 쓰 J.1 , 신프끌 스코 4Ci트리 드토◎

.-.: ÷'.'.Cll (·)1  카.

#3;  푼럽죽 . , 엮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오스트리아 , 벨기에 네

 겐골드 , 느쥐스 f:11 , 느 덴  핀란드 o:, 노르쑨 ㄹ」구아. oi , 우크골 난 .헝가리

4 · . 굳풀 5')  프히카주 ' , 쿠웨이트 ui . 아랍에 리트 . 오단 , ◎볼 o'7 . 중앙 프쓸하 칵

1:;  폭눈 , 코트◎므좌흐 , 니제르 of , 자 르 , 스◎ o#금 프쓴칸공화국

. ◎  ◎플 ◎

: % J.fIE·) , ㄴ 주  대◎주 .  인도 , 터어키 , 파키스달 Bi· , 발글 딕피 011:oF 말레 71싣

. 출 , 뜨구나기 , 픽리끈 . 타이 , 대만 f: o'#, 오스트 일리 , 뉴질챈드 , 증국 Dl

프곤

÷: · !i: )·;11 7··.-3·. ‥‥‥ ◎ : . 틴팍 . 캐나다 J.1 . 멕 코 , 코그타리카 u'#, 파◎ o:Ei.아

r,uilo: , 고느 , 브◎필 , 칠레 수리남

 존◎쿠 : If14:1 . ◎ 크 41) , 일렌드  포르투갈  희랍 , 즌푀 , 롤란프 of,불가꼭

누:」 1 L_1 ! ☞ .  유핀늘긴비 0).

÷ =FJ3 Ji-  ‥‥‥그근 쿠 : . ◎츠같 , ◎체◎ , 카◎르 J.!. o'# i . 우◎ 하ㅂ다 . 인꼴 ill .'#ㄹ

 그 fi . ◎ 아 o) , 집트 , 케냐 oi , 나 지리다 , ◎넥갈 OIDT , 라 피아 .모곤◎◎싸

·.!D:I'~ , 끈돈 ult; , 도피아 , 부르키나과소 oi , 또리피 스 . 잠비아 알끽히

. 꼴 근플금

1'#),ilo'#f,  패꿍주 : , 친도네시아 , 미얀마 , 스리◎카 ai, 됐 , 렉팔 동골

 ◎ ·'·- ÷'.7  ◎ ◎늘 쿠 ?1' iif· '7, 구 돈 근 . ◎쓸◎도그 .'):=; , 로◎ 공쵸국 -·;4. 골◎글 ?:f,

01 , 쑤틀파 Di , 쿠아도르 , 페루 , 볼리비아 fi01. 두른구 0·#0:, 극하구 ·4'! fl흐 필

.) 윽
 뀨끝즉 .  해당측가 ,없 음

 밀자위 . 스차4 . 극돌 fH : 아프곤 주 fl , 바논 , 을멘 , 모로코  루길지 루안다

,'tl , 렌드 , 가난 , 소말리아 , 나미비아 .달자니아

j. 1  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  의 .  국 가의 수도까지의

IH 거리 7)  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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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츠 t T◎고 _3-L

T 32fH(  ◎ 걸료의

죠랐◎럴절볶」 3  번◎존숱◎토은  츱쁠뼘으로 , 하뵉  틸음  츱련끄 쟐

 털출 . 지급한다

 존포꼴◎의  룰툰 ·  ◎◎좌  이를  취한 · 0; 똔멀 ◎최  소◎되는  꼴펄출 f#=" ◎뀨 쓰
13'·  여

 매◎  시급하◎ ◎◎』룸최쟌 , 다만  ◎츠쑬끈◎  료홋  ◎◎글  꾹글 쓴구◎

 료의  찻널츤  ◎ ·  료볼출◎토에 . 한할다

4. E  술◎  딘는  촛튜출외 of  ◎◎ 나  ◎틀의  덜엑 f:7  치 썬  ◎쓴즈 f=  ◎ 글  친 71글갚

 는 fiT쟐

3.  출뾔충에  지급하는 슬존추◎

f'nfl  틋  음렸에  ◎춧된  쳔섀의  지급기준은 of ◎뚠쫌◎  정하는 봄4:』◎에◎  ◎곯 건

 ◎흐◎른렬의  ◎래로 . 정한다

150(  ◎ 겄랐◎럴츈 ·  ◎쳤푸◎  및  ◎릴의 33 ) ◎ 찰주  덥 ;!4112  조 )·11 :÷: 그 -44·:r! 곤 4.1÷3,

 ◎  끼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줄은 ·t, 별표  획의수팡익 ·4:글기◎

 은 5. 별표  여비의  지급피준은 1  별표 및 7  떨표 에서  펄하는  댄위란에근 i'S 탕 4:tt4A'÷·,1:

 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파

11f. !  제 한의  규정에  의한  의정쓸동비는  당해  지땅자추단피  소속골두뭔쭈 if보수 곤◎겐

fl Bf, 급하  회은수당은 71  회 중  지방꽈회의 회의!위빅최f.』  최◎◎ f:* :·:fi 초착 틱  출◎ 늘

 결추에  글하여 . 지급한다

 ◎표 4,;
If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등비지급범위 i  제 15  조  쓴쳔 )
at=『그그◎◎◎◎긴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건그긴그트트트그긴그그트그긴그긴긴트그그그그트긴긴그그긴긴긴긴건그그그그트그르

:11

 ◎  정  활  동  비  기  급  벌 푸 11

1  구븐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넌  조  끌  동 I;:11

14  포  의  횐  의 빅
11

 월 500,00()  원 이내3  일 1(if), !)(JU  원 」1 ·).』
H~-

'·,  군 자치구의뵉의인  월 350,000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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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fl;ISf T:?:j

i'  별표 6';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Tillsr ☞ ef)

(  단위 . )원

j기고

f;  끈회소재지내 서의  출꼭  및 (  여행 동일  특별시 ·  직할시 ·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

 ‥‥◎  딪  여행을 )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U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

1.

 와  윽비만을  지급하여야 . 한다

 ◎도둔임구분표  중 1  등급은  새마을호 , 특실 2  듣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7'÷리지A.

f,  팡긍  철도운임구분표를  전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끈  열차추괴들급에해

 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

 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코정하여  지급할 수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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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자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i  제 15  조 )관련

:  단취 : !키불화

( 1ㅂ )고

1.  여꼭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갇안하여 71  여비 급◎꾸  칸에◎  탄씁 f'-fTf'I끌

. 한다

2.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윈  ◎의  여비지급범위를 it 코정하콕  찰 ui  곁윽 는 3 If

 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코정비을에  따하  조켄호  조청힌려 피급찰

 수 . 있다

지급  준  비 귿
기준액

 항  공 임 일비 숙박비 식비
30 일IS일

구분 상미만30  일미만 2 ")

의장
1  시 등정 액 180 1 2:d14730 133 150ㅂ의장

7-

1의원19?1  등정 딕 25 130 107 140 170

11도
·의장

시자 1301  등정 액 107 140 170 !9?25
부의장

치군구
의원 2  등정 액 81 130 lif :a() f20 114


